
체육교습시설 내 학생폭력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조례 발의 

건의 관련 건의민원

【민원요지】

❍ 민 원 인 : 권*형

❍ 제   목 : 체육교습시설 내 학생폭력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조례 발의 건의 

❍ 민원내용 : 진천군 체육교습시설 내 학생폭력 및 성폭력 예방  

             등에 대한 조례 발의 청원

【회신내용】

❍ 우리 군 의회 의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제기하신 체육교습시설 내 학생폭력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조례 발의 건의 요청 관련 주민건의

민원에 대하여 소속 의원들에게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진천군 체육교습시설 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에 대한 보호와 체육시설업자의 학생관리·보호 

및 안전에 대한 사항을 조례상 의무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로 인·허가, 등록, 

신고 등을 신설하거나 정년제한, 의무사항 신설 등과 같은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

습니다.



❍ 『진천군 학생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의 제5조(학교

폭력 예방교육) 제1항에 의거 진천군수는 충청북도진천교육

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제6조(학교폭력예방 지원 등) 제2항에 의거하여 진천군수는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

(여성가족과 청소년팀)에도 귀하의 요청사항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건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진천군

의회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학생 보호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진천군의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